
감봉처분취소
 

소송종류 행정소송 법 원 명 인천지방법원

사건번호 2022구합○○○○○ 사건유형 공무원신분

원  고 □□□ 피  고 인천광역시교육감

판결선고일 [1심]2022. 10. 20. 원고승 비  고

사건개요

m 원고는 ○○○○고등학교 재직 중 2021. 3. 23. 정문지도 중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

한 행동과 발언이 성희롱 사안으로 판단되어, 피고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021 .10. 

6.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함.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

청심사를 청구하여, 2022. 2. 3. 정직 1월 처분을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

정을 통지 받음.

m 원고는 피고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․남용하였다며, 감봉처분의 취소를 

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.

주  문
 1. 피고가 2021. 10. 6.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 처분을 취소한다.

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판결요약

m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성희롱이 아닌 단순품위유지의

무위반으로 감봉 3월로 변경되었고, 원고의 행위가 상대방과 같은 처지의 일반인

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, 고의성이 없음

m 원고의 행위는 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’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 징계

기준은 ‘견책’이며, 피고는 원고의 징계감경사유를 고려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

고, 이는 당초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 관련 비위로서 징계요구 되었던 사정과 무

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

m 피해학생이 원고와 합의하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

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과도

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.

결  론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
